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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소방청공고제2020-185호

「 험물안 리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

한 의견을 듣기 하여 ｢행정 차법｣제41조에 따라 입법 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, 일부개정법률안

에 추가할 내용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.

2020. 12. 11.

소방청장

｢ 험물안 리법｣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 고

1. 개정이유

고양 유소 화재 등의 사고 발생 방과 석유 장시설의 안 리 강화를 하여 험물 제조소

등의 자체 안 매뉴얼인 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정기 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, 허

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험물을 장 는 취 한 장소에서 험물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

의 생명‧신체 는 재산에 험을 발생시킨 자에 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행 제도의 운 상

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방규정 이행평가의 법 근거 평가방법을 정함

1)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의 계인은 소방청장이 정기 으로 실시하는 방규정의 이행실태 평

가를 받아야 함(안 제17조제4항)

2) 방규정의 이행평가는 직권조사에 하여 제22조의 출입‧검사 등을 용함을 명시함(안 제17조

제5항)

나.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험물을 장 는 취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

여 사람의 생명‧신체 는 재산에 하여 험을 발생시킨 자에 한 처벌규정 신설(안 제33조제1항,

제34조제1항)

다. 방규정과 련된 벌칙 과태료 부과사유 신설

1) 방규정의 이행평가 실시에 하여 거부‧방해 등을 한 사람에 한 처벌근거를 마련함(안 제35

조제8호)

2) 방규정의 이행평가 과정에서 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 을 설

한 사람에 한 처벌근거를 마련함(안 제37조제6호) - 재입법 고시 추가한 내용

3) 방규정을 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(안 제39조제1항제6호의2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해 의견이 있는 기 ․단체 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 고센터
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

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고 사항에 한 찬성 는 반 의견(반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 ㆍ단체의 경우 기 ㆍ단체명과 표자명), 주소 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

- 자우편 : aida1998@korea.kr

- 팩스 : FAX 044-205-8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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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대상자
생년월일/

법인등록번호
과태료 고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

1 *원 1970. 06. 25. 0178200274100005928 ₩22,302,000 전 역시  계백로

2 *현 1972. 04. 30. 0178200274100005918 ₩25,596,000 서 특별시 종로  동숭3

3 최* 1982. 12. 27. 0178200274100005928 ₩18,219,600 전라북  산시 선화로 

4 * 1989. 01. 06. 0178200274100005924 ₩27,756,000 충청남  서산시 연당2

5 *희 1988. 02. 29. 0178200274100004086 ₩26,028,000 충청남  천안시 서북  
성정 정로 

6 정*식 1972. 05. 20. 0178200274100004088 ₩25,905,600 충청남  천안 동남  
동

7 최* 1977. 05. 11. 0178200274100004095 ₩29,484,000 전 역시 동  동부로

8 강*규 1964. 05. 03. 0178200274100005910 ₩31,860,000 전 역시 서  월평새뜸로 
8번

9 한*남 1968. 05. 24. 0178200274100005912 ₩27,324,000 전 역시  홍 로 
119번

10 최*석 1973. 01. 14. 0178200274100005930 ₩19,429,200 경  여주시 세종로 

11 시*천 1965. 07. 27. 0178200274100004094 ₩10,931,760 서 특별시 서초  
효령로53

12 박*상 1967. 02. 20. 0178200274100004081 ₩27,702,000 경  연천  청산  
학담로

13 송*성 1958. 07. 13. 0178200274100004087 ₩28,188,000 충청남  서산시 양 5

14 *근 1967. 11. 03. 0178200274100005907 ₩31,860,000 전 역시  동춘당로 
94번

15 *수 1970. 03. 10. 0178200274100005921 ₩25,812,000 전 역시 서  로 

16 *봉 1969. 03. 01. 0178200274100005917 ₩19,126,800
전 역시 서  

계룡로576번

17 서* 1973. 02. 02. 0178200274100005911 ₩31,860,000 충청남  천안시 서북  
14

18 조*렬 1960. 11. 10. 0178200274100004909 ₩25,812,000 서 특별시 등포  
등포로

19 *정 1985. 12. 21. 0178200274100004084 ₩28,836,000 역시 남  현충동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 응조사과( 화 044-205-7482, 팩스 FAX 044-205-874

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◉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-29호

과태료 고지서 독 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｢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｣제50조( 리목 의 고성 정보 송 제한)

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하여 과태료 고지서 독 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

송하 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｢행정 차법｣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

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0년 12월 1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독 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20. 12. 10. ~ 2020. 12. 24.(15일)

3. 공시송달 상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분소

( 역시 동구 로 757 우체국 6층, ☎ 042-347-2106, 2105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하여 납부방법 안내 독 을 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


